
[별표 4]

환수금액 산정 기준(제21조제2항 관련)

구 분 산정 방식

전액
환수

‣ 지원금 교부 조건 (교부결정 사항 포함)을 위반한 경우
  ㆍ투자사업장을 매각하는 경우(법원의 판결, 상속 등 법령에 따른 

소유권 이전과 같이 투자기업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는 부분 환수) 
  ㆍ지원금 지원 조건을 미달하는 경우(공고에서 정한 지원 조건에 

미달될 경우)
‣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
‣ 지원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

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
‣ 지원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이 
사후에 발견되는 경우

‣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제16조에 
따른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

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
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

부분 
환수

  ‣ 전액환수 외 교부 조건(교부결정 사항 포함) 위반 또는 제14조 
및 제17조에 따른 승인사항 미이행의 경우에는 위반행위 기간 
또는 미승인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

[제14조] - 투자기간
* 환수액  정산금액 ×사업기간

위반미이행기간
×축소비율

[제17조] - 사후관리기간
* 환수액  정산금액 ×사후관리기간

위반미이행기간
×축소비율

   ㆍ면적, 설비 등 규모 축소 시에는 해당 규모가 축소된 비율을 
적용하여 환수

   ㆍ다만, 기업소유 변경, 주요 설비 매각, 대규모 임대 등으로 투자
기업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는 
축소비율을 100%로 계산


